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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나 토지분할 등2014 4569

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,

A

소송 리인 변 사 춘 송찬,

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,

B

소송 리인 변 사 신용 법 법인 국 담당변 사 진, ,

1 심판결 울산지 법원 고 가단 판결2014. 6. 10. 2013 10429

변 종 결 2015. 5. 27.

판 결 고 2015. 7. 1.

심 판결 다 과 같이 변경한다1. 1 .

가 울산 남구 암동 같 동 같 동 별지. 149 41 1,912 1㎡ ㎡ ㎡

도면 시 사 부분 합계 를 원고 소 별지 도면( ), ( ) 400 , 1,912 1㎡ ㎡

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합계 를 피고 소 분할한다( ), ( ), ( ), ( ), ( ) 1,512 .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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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이 판결 일 다 날부 다 갚는. 144,800

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5% .

소송 용 각자 부담한다2. .

청구취지1.

울산 남구 암동 같 동 같 동 별지 도149 41 1,912 2㎡ ㎡ ㎡

면 시 나 부분 를 원고 소 별지 도면 시 가 부( ) 861 , 1,912 2 ( )㎡ ㎡

분 를 피고 소 분할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 이에 하여1,051 , 13,917,500㎡

이 판결 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 원5% (

고는 당심에 청구취지를 변경하 다).

항소취지2.

가 원고.

심 판결 청구취지 재 같이 변경한다1 .

나 피고.

주 과 같다.

공 분할 청구권 생1.

원고 피고가 울산 구 암동 같 동 같 동1,912 , 149 41㎡ ㎡ ㎥

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각 지분 공 하고 있는 사실 당사( ) 1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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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사이에 다 이 없고 변 체 취지에 하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, ,

분할에 하여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 명 하므 원고는 그 공 지,

분권에 하여 피고에 하여 공 분할청구권 가진다.

공 분할 법2.

가 사실 인.

다 과 같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 갑 증 증, 2 , 12 , 14

증 각 재 상 심 법원 장검증결과 심 법원 한지1, 2, 3 , 1 , 1

공사에 한 량감 탁결과 심 법원 감 평가사 동 에 한 시가감 탁, 1

결과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할 있다.

원고가 운 하는 주식회사 아 스는 울산 역시 남구청장 부 도시계획시(1)

체 시 골프연습장 사업인가를 았다( : ) .

이 사건 각 토지 토지는 도시계획시 사업 부지에 편입 어 있고 토지(2) ,

는 토지에 연 해 있 며 토지 별지 도면 시 부분 토지에 연 해 있, 1 ( )

다.

이 사건 각 토지 토지는 남북 는 동 는 평균 인 장(3) 115m, 15~20m

토지 북쪽 부분 높 지 에 러싸여 있고 남쪽 부분 주변 토지, ,

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.

이 사건 토지 시가는 당 원이다(4) 2014. 1. 2. 179,000 .㎡

이 사건 토지 경우 이를 분할하지 않고 체 평가하면 일자 당(5) ㎡

원이고 이를 별지 도면 시 가 내지 사 부분 분할하여 개별 평32,500 , 1 ( ) ( )

가를 하면 일자 가 부분 당 원 나 다 부분 당 원( ) 28,300 , ( ), ( ) 31,800 ,㎡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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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부분 당 원 마 사 부분 당 원이다( ) 33,400 , ( ), ( ), ( ) 35,800 .㎡ ㎡

나 판단.

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 는 각 공 자가 취득하는 토지 면 이 그

공 지분 과 같도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 면 공 지분 과 같도,

분할하는 경우에 각 분할부분 경 가 가 균등하지 아니하게 에는 토지

상 이용상황 등 사 고 하여 경 가 가 한 지분 에, ,

상 도 각 분할부분 면 이나 등 조 하여 분할함이 상당하고 이 같,

이 각 분할부분 면 이나 를 조 하 에도 경 가 과부족이 생하는

경우에 공 자 상 간에 그 과부족 조 하게 하는 법 분할 하여야

할 것이다 법원 고 다 판결 고 다( 1999. 6. 11. 99 6746 , 2004. 7. 22. 2004 10183

판결 등 참조).

앞에 인 한 토지 상 등 여러 사 고 하면 일 토지 아래쪽, ,

부분과 토지를 원고 소 토지 쪽 부분 피고 소 분할함이 상당하다, .

나아가 토지 분할 법에 하여 살피건 원고 주장 토지를 별지 도면, 2

시 가 부분 나 부분 분할하여 나 부분과 토지 합계( ) 1,051 ( ) 861 ( ) 1,051㎡ ㎡

를 원고 소 가 부분 를 피고 소 하(861 + 149 + 41 ) , ( ) 1,051㎡ ㎡ ㎡ ㎡ ㎡

게 면 분할 후 원고 피고가 취득하는 토지 면 이 그들 지분 과 같게

는 하나 원고 소 가 는 토지 부분 시가는 합계 원 원, 61,992,500 {32,500 × 861

원 이 고 피고 소 가 는 토지 부분 시가는+ 179,000 × (149 + 41 )} ,㎡ ㎡ ㎡

원 원 이 어 각 분할부분 경 가 가 원 피고 지34,157,500 (32,500 × 1,051 ) ,㎡

분 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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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피고 주장 토지를 별지 도면 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, 1 ( ), ( ), ( ), ( ), ( )

사 부분 분할하여 사 부분과 토지를 원고 소1,512 ( ), ( ) 400 ( ), ( )㎡ ㎡

가 나 다 라 마 부분 피고 소 하면 원고 소 가 는 토지, ( ), ( ), ( ), ( ), ( ) ,

부분 시가는 합계 원 원 원48,330,000 {35,800 × (200 + 200 ) + 179,000 × (149㎡ ㎡ ㎡

이 고 피고 소 가 는 토지 부분 시가는 합계 원 원+ 41 )} , 48,619,600 {28,300㎡

원 원 원× 212 + 31,800 × (400 + 400 ) + 33,400 × 300 + 35,800 × 200 }㎡ ㎡ ㎡ ㎡ ㎡

이 어 각 분할부분 경 가 가 원 피고 지분 에 상당한 도 상 한다, .

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후자 같이 분할하는 것이 원고 피고 토지 이용 황

상태 등 고 하면 각 분할부분 경 가 불균 소 하는 합리

인 법이라 할 것이다.

다만 후자 같이 분할하면 피고는 원고보다 원 원, 289,600 (48,619,600 - 48,330,000

원 경 가 를 취득하게 므 이를 조 하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)

원 지 함이 상당하다144,800 .

결3.

그 다면 이 사건 각 토지 각 토지 토지 별지 도면 시 사 부분1 ( ), ( )

합계 는 원고 소 토지 별지 도면 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400 , 1 ( ), ( ), ( ), ( ), ( )㎡

합계 는 피고 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이1,512 , 144,800㎡

판결 일부 다 갚는 날 지 민법에 한 연 계산한 지연손해5%

지 하는 법 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심 판결 이 결 이 달라 부, 1

당하므 심 판결 같이 변경하 하여 주 과 같이 판결한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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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 판사

판사 우철

판사 승


